
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

HOME  칼럼  기자수첩

[ 골프장, 2021년 코로나19 긴급 진단 ⑧ ] 캐디 고용보험 의무화 법
안의 실체적 영향 (세법과 보험료에 관한 분석)2
- 총소득 5000만원 기준 캐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가 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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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표 1]은 수식을 최대한 간단하게 만들어서 산출한 것인데, 근로소득세나 종합소득세에 따른 세금은 캐디 개인이 사용한 경비

나 각종 공제에 따라 금액이 상이할 수 있으며, 위와 같이 가정해서 산출한다면 소득금액의 약 7%정도가 세금이라고 할 수 있

을 것이다. 

고용보험을 실체적으로 접근해 봤을 때, 세금보다 더 많은 금액이 지출되는 것이 바로 보험료이다. 

고용보험  의무화가  되면,  캐디가  근로자인가  사업주인가에  따라  금액이  달라지게  된다.  아래  [표  2]와  비교해서  보면  쉽

게 알 수 있다. 캐디가 근로자일 경우에는 사업주와 50%를 나누어 월 급여가 500만원일 경우 근로자가 4백48만840원, 골프장

이 5백만990원을 부담하게 된다. 

지금처럼 캐디가 프리랜서일 경우 국민연금과 건강보험을 사업주가 부담해야 하는 것이 전부 캐디 부담이 된다. 즉, 8벡5십만7,6

80원을 납부하여야 한다. 그런데, 여기서 참고해야 할 것은 건강보험 금액을 산정하기 위해서는 전년도 11월까지의 소득, 재

산, 자동차에 따라서 달라지는데, 

건강보험료 지역가입자의 월 보험료 =  

(소득+재산+자동차) 부과점수 X 189.7

위 수식을 사용하게 되며, 이를 보다 자세하게 알고 싶으면 국민건강보험 ⇬ 민원여기요 ⇬ 사이이버민원센터 ⇬ 4대 사회보험

료 계산을 참조하면 편리하게 계산할 수 있다.

프리랜서 캐디가 연 소득 5천만원, 주택 등의 재산이 없고, 자동차가 없을 경우에 예상지역보험료는 년간 3백66만2,690원이 되

며, 국민연금은 년간 5백40만원 합계 9,백6십만2,690원에 달한다. 즉, 월 500만원을 받을 경우 건강보험료와 국민연금은 총 8십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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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7,680원이다. 

위에서 분석해 본 바와 같이 세금의 경우에는 개인의 경비나 공제 정도에 따라 변동폭이 많이 있을 수 있기 때문에 캐디가 걱정

하는 만큼 세금을 많이 떼는 경우는 많지 않을 것이다. 

다만, 골프장과 캐디 사이에 대립으로 작용할 것이 바로 국민연금과 건강보험이다.

[표2]에 분석한대로, 캐디를 근로자로 인정해서 골프장에서 4대 보험을 납부하게 된다면, 캐디 1인당 월 5십만,990원의 보험료

가 부과되며, 캐디가 100명일 경우라면 월 5백만9만9,000, 년간 6억18만8,000원의 4대 보험료를 부담해야 한다. 

여기에 골프장이 추가로 부담해야 할 것이 바로 퇴직금이다. 월 급여 500만원으로 계산하여 100명의 캐디가 있다고 한다면, 1년

에 6억원의 추가 부담금이 발생한다. 즉, 100명의 캐디가 있다면 4대 보험료 회사분과 퇴직금을 합쳐서 연간 12억원의 캐디로 인

한 신규비용이 발생하게 된다. 

캐디가 근로자일 경우 4대 보험료는 월 448,840원, 년 5,386,080원이 부과되어 소득의 약 9%의 비중을 차지하게 된다. 

골프장에서 캐디를 지금과 같이 프리랜서로 고용할 경우에는 [표 1]에서 고용보험료 중에서 실업급여 08%인 1인당 월 4만원

과 산재보험료 월 39,650원, 100명일 경우 월 800만원, 연간 약 1억원을 부담하면 된다. 물론, 골프장은 캐디의 피보험자격 취득이

나 상실 등을 정산해서 신고해야 하기 때문에, 이로 인해 골프장에서 캐디 행정업무를 담당할 신규인원이 필요하다. 

캐디가 프리랜서일 경우 골프장의 부담은 연간 12억원에서 1억원 정도로 대폭적으로 줄어드는 반면, 캐디의 경우에는 1인당 새

롭게 부담해야 할 금액이 연금보험 45만원, 건강보험 33만3,500원, 장기요양보험 34,180원, 고용보험 40,000원 월간 총 85만7,600

원(약 17%), 년간 약 1천29만1,200원을 부담해야 한다. 

수치로 정리하자면, 캐디가 월간 44만8,840원 vs 85만7,600원 어떤 것을 부담할 것인가의 문제가 되는 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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